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

일부개정규칙안(공포)

 제 명: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 개정사유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결정

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

하여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

   주요내용
○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 및 고지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79조의2

신설)

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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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9조의2(방청 제한 고지)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

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

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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